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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안 건 명 :도시 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 지구단

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한 의견청취안

2.심사경과

의안

번호
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 심사결과

12762013.04.052013.04.10제247회정례회제3차도시계획 리 원회(2013.07.04) 원안 동의

3.제안이유 요지 (도시계획국장 이제원)

가.제안이유

○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제2조

제3항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규모 단 토지,경계선 통 지

에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 개

발유도를 하여 소규모 단 토지를 지구단 계획구역으로 지정함.

나.주요요지

○ 도시 리계획(용도구역 :개발제한구역 해제)변경결정조서

구 분
면 (㎡)

비고
기 정 변 경 변경 후

서울시 개발제한구역 149,702,718 감)27,527 149,675,191



-소규모 단 토지 경계선 통 지 조서

구 분 해 제 면 (㎡) 비고

소규모 단 토지 22,223 4개소

경계선 통 지 5,304 113필지

○ 도시 리계획(지구단 계획구역)결정조서

구 분
면 (㎡)

비고
기 정 변 경 변경 후

랑구 망우동83번지외

3개소 지구단 계획구역

(소규모 단 토지)

- 증)22,223 22,223

4.도시 리계획사항

○ 개발제한구역,지구단 계획구역

5.도시 리계획(안)에 한 의견청취

○ 주민의견청취(2013.3.4.~3.18):별첨

부서 의 견 조치계획 비 고

정진숙

외 2인

․ 번 경계선 통 지 개발제한구역

해제건 노원구 상계동 133번지

와 연 한 129번지 해제 요청

․노원구 상계동 129번지는 경

계선 통 지 해제제척기 에

해당되어 제외함

미반

최종순

․서 구 원지동 238-3번지 개발제

한구역 해제 요청

․본 상지는 공공시설(도로,철

도,하천개수로)에 의해 단 된

소규모 단 토지에 해당하지

않음

미반

조기

․서 구 원지동 238-1번지 소규모

단 토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

요청

․본 상지는 공공시설(도로,철

도,하천개수로)에 의해 단 된

소규모 단 토지에 해당하지

않음

미반



부서 의 견 조치계획 비 고

서울시

민방

담당

․ 랑구 망우동 83번지외 1개소는

소규모 단 토지 제한보호구역

에 포함된 토지가 있어,추후 지구

단 계획 수립시 제한보호구역 련

군 의 필요

․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에서의

논의사항은 아니며 향후 지구

단 계획 수립시 제한보호구역

련 군 의를 하겠음

반

물 리

정책

․물순환․물환경 회복 한 빗물 리

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 필요

․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계

획에 반 토록 하겠음
반

역사

문화재과

․개발제한구역 해제 상 종로구

5필지,성북구 4필지,노원구 2필

지는 상변경허용기 범 내임

․종로구 8필지는 서울특별시 문화재

보호조례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시

향성 검토 상임

․4 문안은 지표조사지역으로 보존

조치사항이행필요

․ 시 에서의 논의사항은 아

니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

건설공사시 반 토록 하겠음

반

환경

정책과

․자연지반 녹지율10%이상,옥상녹

화제외한 생태면 률 30%이상 녹

지조성계획수립

․건물신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등

책마련,침수안 확보계획수립

․녹색교통 활성화계획수립하여 추진

․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에서의

논의사항은 아니며 향후 개발

계획 수립시 반 토록 하겠음
반

자치구

랑구

․신내동 383-6일 ,망우동83일

도로 경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

경계 불일치 확인

․망우동 82-2의 개발제한구역 해제

지구단 계획구역 포함여부확인

․면목동 527-145개발제한구역 경

계 확인

․일부지역 경계에 하여 보완

하겠음

반

도 구

․개발제한구역 경계선 통 지 해

제시 은 시 에서 면 1,000

㎡이하 토지로 검토되어야 함

․공공주도로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

사업지구내 경계선 통 지는 도

시 리계획 지정의 목 취지에

맞지 않는 사항으로 회 해제

상에 포함하여야 함

․경계선 통 지가 개발제한구역에

되는 부분의 면 비율 등에

계없이 되는 필지 모두 해제

검토 필요

․ 련법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

역의 지정 당시 는 해제 당

시부터 지의 면 이 1천㎡이

하인 필지로 규정함

․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경계

선 통 지는 다수 해제

상에 포함되었으나,일부필지

는 통 지 해제 제척 상임

․개발제한구역에 되는 부분

의 면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

시 양호한 산림훼손 일부지

역의 과도한 특혜 등이 상되

어 개발제한구역해제 제척됨

미반

6. 련부서 의견



부서 의 견 조치계획 비 고

강남구

․ 번 해제 상토지에서 제외된 우

리구 해당 잔여 55필지에(총 58필

지 ) 하여도 해제 상으로 포

함시켜 주시기 바람

․당 강남구에서 확인하여

결과 16필지만 해제 검토 상

이었으며,국토부 해제제척기

(공공시설부지 환경평가

1,2등 )에 해당되어 제외함

미반

련

기

서울

국유림

리소

․향후 개발계획 수립시기에 산지를

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 리법

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

의 등 차를 이행하여야 함

․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차이

행토록 하겠음
반

7.도시 리계획 환경성 검토

○ 특이사항 없음

8.참고사항

○ 소규모 단 토지 :도로(국토교통부장 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

해당한다)·철도 는 하천 개수로(開水路)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

난 1만㎡ 미만의 소규모 단 토지

○ 경계선 통 지 :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는 해제 당시부

터 지의 면 이 1천㎡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

지를 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



○ 계법령 :첨부1

9.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 문 원 김동수)

○ 본 안건은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

행령｣제2조 제3항에 따라 도로( 로2류 15m 이상)․철도

는 하천 개수로(開水路,지방하천 이상)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

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

통하는 지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법규 기 을 충족하는

토지에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,1만제곱미터 미만의

소규모 단 토지에 해서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 개발유도를

하여 지구단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입안

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임1).

1)그간 추진경 는 아래와 같음.

2000.07.01.

2003.01.07.

2009.08.05.

2010.06-2011.12

2011.07.28.

2013.02.08.

2013.03.04.-03.18

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제정

․개특법 시행령 개정

-소규모 단 토지 규정제정(3,000㎡)

․개특법 시행령 개정

-소규모 단 토지 규정개정(10,000㎡),경계선 통 지 규정제정

․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리방안수립용역

․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

-경계선 통 지 해제 기 면 :1,000㎡ 미만

․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방침

․주민공람 련부서 의



-구체 으로 소규모 단 토지 4개소 22,223㎡,경계선 통 지 113

필지 2,304㎡를 합한 총 27,527㎡를 개발제한구역(149,702,718

㎡)에서 해제하려는 것임.

○ 개발제한구역 리법 시행령 (구)국토해양부(이하 국토교통

부)해제지침(첨부2)에 따르면,도로( 로2류 15m 이상)․철

도 는 하천 개수로(開水路,지방하천 이상)를 설치함에 따라

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 토지는 서울시 행정구역

의 경우 총 18개소 67,902㎡이며,이 가운데 서울시는 “식생

상 환경평가 1․2등 지 는 비오톱 유형평가 1등 지역”,

“국공유지 50% 이상 지역”,“공공시설부지”에 해서는 해제하

지 않기로 함에 따라 14개소를 제외한 4개소만 해제하기로 하

고,

- 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하는 지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

“부정형,식생상 환경평가 1․2등 지,섬형,공공시설부지,국공유지”

를 제외한 검토 상지는 161필지 20,229.7㎡이나 서울시는 이들

상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면 이 상토지 면 의 50% 이상인

지2),비오톱 유형평가 1등 토지를 제외하여 총 113필지 5,304㎡

를 해제할 계획임.

2)개발제한구역 지정(1971.7.30)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환지 정지 지정된 필지로

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해제 상에 포함함(곡,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).



구 분 소규모 단 토지 해제 제척기 경계선 통 지 해제 제척기

국 토 부 -

․부정형

․환경평가1․2등 ,․섬형

․공공시설부지,․국공유지

서 울 시

․환경평가1․2등 기 에 해당

하는 지역 는 비오톱 유형평

가 1등 지역

․국공유지 50% 이상 지역

․공공시설부지

․개발제한구역내 해당면 이

상토지면 의 50% 이상

․비오톱 유 평가 1등 토지

<국토교통부 서울시 소규모 단 토지 등 해제 상 제척 기 >

구 분 체 검토 상
국토부 지침

제척 상

서울시 기

제척 상
해제 상

소규모

단 토지

18개소

67,902㎡
-

14개소

45,679㎡

4개소

22,223㎡
경계선

통 지

1,397필지

273,866.8㎡

1,236필지

253,637.1㎡

48필지

14,925.7㎡

113필지

5,304㎡

<검토 상 해제 상 토지 황>

○ 이와 같이 서울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 토지 혹은 개

발제한구역 경계선 통 지 실제 해제 상지를 국토교통부

해제지침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한 것은 검토 상 토지소유주의

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비추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임.

-이에 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

단서에 “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

에 무질서한 개발 는 부동산 투기행 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

정한 리에 지장을 우려가 큰 때에는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

는 규정과 비오톱 1등 지는 도시계획조례상 보 상 토지로 정하고

있어 개발행 가 어려운 ,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면 이 50% 이상인

토지의 경우 제척한 이유에 해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주

변의 자연환경을 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라는 환경부의 의견3)을 존

하여 해제 상에서 제척하 다는 입장임.

3)서울시 시흥시의 ‘략환경 향평가 의의견’에 한 환경부의 의견에서 “개발제

한구역 면 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 (가 50% 이상)”을 명시한 것에 근거함.



○ 서울시의 경우 그간 공공목 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외 으

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히 리

해왔던 과 해제 상지 선정기 이 시장의 계획 재량에 해

당한다는 을 감안할 때 계획안은 불가피하다 사료되나,

-개발제한구역내 검토 상 토지소유주의 경우 해당 토지가 왜 해제되지

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 ｢개발제한구역의 조정

을 한 도시 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｣4)에 소규모 단 토지 경

계선 통 지 련 운 기 을 보완․명시토록 앙정부에 건의할 필

요도 있겠음.

○ 한편,소규모 단 토지 4개소의 경우,일단의 토지가 평균 약

5,500㎡ 이상이고 인 지역이 개발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

해제함과 동시에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

치법 시행령｣제2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 계획구역으로 지정

하여 지구단 계획에 의해 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단됨.

다만,경계선 통 지는 지면 이 평균 257㎡(GB해제 면

평균 47㎡)이고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 자연녹지지

역으로 리되는바 지구단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이유가 없어

별도의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됨.

○ 종합하면, 번 도시 리계획 변경안은 국토교통부의 해제 운

기 ,환경부의 의의견과 개발제한구역의 당 공공 목 에 부

합하게 생태환경 으로 보 필요성이 높은 토지에 해서는 계

속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

비추어 도시 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단됨.

4)국토교통부 훈령 제2012-895호 (2012.9.26.)



-다만,소규모 단 토지 경계선 통 지의 경우,토지소유자의 법

행 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공주도의 계획․사업에 따른 결과

인 을 감안할 때 해제에 따른 부정 향이 크지 않은 필지에 해

서는 보다 향 인 방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방안도

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10.질의 답변 요지

○ 생략

11.토론 요지

○ 생략

12.심사 결과 :원안 동의 (출석 원 원 찬성)



  첨부1: 계법령
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,6호

제2조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의 기 )

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국토교통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
5.도로(국토교통부장 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)·철도 는 하천 개수로(開

水路)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 토지.다만,개발제

한구역의 조정 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는 부

동산 투기행 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정한 리에 지장을 우려가 큰

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.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하는 지(지:「측량·수로조사 지 에 한 법률」에

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

가.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는 해제 당시부터 지의 면 이 1천제곱미터 이하

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지를 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

나. 지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 이 기 면 이하일 것.이 경우 기 면 은

특별시· 역시·도 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할구역 개발제

한구역 경계선이 통하는 지의 수,그 지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

와 그 분포 상황,토지이용 실태 지형·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

례로 정한다.
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

제40조(권한의 임)

① 국토교통부장 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

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단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

통 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

지사에게 임한다.

1.법 제8조에 따른 도시·군 리계획의 결정

2.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·군 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
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7조

제7조(소규모 단 토지 경계선 통 지에 한 해제특례)

시․도지사는 이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하여는

면 ,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

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
○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 한도시 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(국토부훈령제2012-895호)

제3 용어의 정의

1-3-2.“소규모 단 토지”란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지정 후 도로(로2류 15미터이상)․

철도․하천개수로(지방 하천이상)의 설치로 인하여 단 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

말한다.

1-3-3.“경계선 통 지”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통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3항

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○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 한도시 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(국토부훈령제2012-895호)

제2 도시 리계획 입안 결정 차

4-2-2.도시 리계획 결정 차

(2)특별시장․ 역시장․시장 는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

③집단취락 소규모 단 토지,경계선 통 지는 특별시장․ 역시장 는 도지사가 이

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

○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3

제55조의3(개발제한구역 경계선 통 지의 해제 기 면 )

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

개발제한구역 경계선 통 지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 면 은 1천제곱

미터 미만으로 한다.



  첨부2:( )국토해양부의 “경계선 통 지(필지)

개발제한구역 해제 련 운 기 ”

1.해제기

○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는 각종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통 지의 개발제한구

역 해제를 한 도시 리계획입안일까지 기본요건(1천㎡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

통)을 계속 유지한 지(필지)를 해제 상으로 한다.이 경우 지정당시 는 해제당

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가 그 후 구역 내 연 한 경계선 통 지와 합병한 후

에도 여 히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지(필지)를 포함한다.

2.해제제외 기

가.제1호에 해당하는 통 지의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(필지)는 해

제 상에서 제외한다.다만,(1)(2)의 경우,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통 지 실태조

사 결과 주변 토지 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 으로 해제제외 지(필지)를

선정하고,필요시 도시계획 원회 자문 는 심의를 통해 해제제외 여부를 결정할

수 있다.

(1)경계선 통 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

(2)경계선 통 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․2등 기 에 해당

하는 경우

(3)경계선 통 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 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

(4)공공시설 부지(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조)

(5)국․공유지

나.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(필지)는 해제 상에서 제외한다.

(1)지정당시 는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가 경계선 통 지의 개발제한

구역 해제를 한 도시 리계획 입안일까지 기간 동안,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

한 이 있는 지(필지)

(2)경계선 통 지가 아닌 지(필지)와 합병한 이 있는 지(필지)

(3)합병으로 1천㎡를 과한 이 있는 지(필지).



도시 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변경결정 도서

□ 소규모 단 토지 해제 지구단 계획구역 련

구 분 치
면

(㎡)
변경사유 비 고

변 경
서울시 랑구 등

3개구 4개소
22,223

주민의 생활불편 인

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 해소,

도시의 체계 인 계획· 리를

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

-



□ 경계선 통 지 련

구 분 치
면

(㎡)
변경사유 비 고

변 경
서울시 종로구 등

14개구 113개 필지
5,304

주민의 생활불편 인

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 해소,

도시의 체계 인 계획· 리를

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

-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

지구단 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한 의견청취안

의 안
1276

제출년월일 :2013년 4월 5일

제 출 자 :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안 건 명 :도시 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 지구단 계획

구역 지정 결정에 한 의견청취안

2.입안내용

○ 도시 리계획(용도구역 :개발제한구역 해제)변경결정조서

구 분
면 (㎡)

비고
기 정 변 경 변경 후

서울시 개발제한구역 149,702,718 감)27,527 149,675,191

-소규모 단 토지 경계선 통 지 조서

구 분 해 제 면 (㎡) 비고

소규모 단 토지 22,223 4개소

경계선 통 지 5,304 113필지

○ 도시 리계획(지구단 계획구역)결정조서

구 분
면 (㎡)

비고
기 정 변 경 변경 후

랑구 망우동83번지외

3개소 지구단 계획구역

(소규모 단 토지)

- 증)22,223 22,223



3.입안사유

  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

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규모 단 토지,경계선 통 지에 한 개발

제한구역 해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 개발유도를 하여

소규모 단 토지를 지구단 계획구역으로 지정

4.도시 리계획사항

○ 개발제한구역,지구단 계획구역

5.도시 리계획 변경결정(안)에 한 의견청취

○ 열람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-328호)

-게 재 신 문 :경향신문,문화일보

-의견청취기간 :2013.3.04~ 3.18(14일간)

-공 람 장 소 :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련구청 도시계획과

○ 의견사항 조치계획 :별 첨

6.환경성 검토결과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가.도시 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변경결정 도서 1부

나. 련부서 주민의견사항 1부



가.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 변경결정 도서

○ 소규모 단 토지 해제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도서

1) 치도

②
①

④

③



2)소규모 단 토지 해제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조서

구 분 치
면

(㎡)
변경사유 비 고

변 경
서울시 랑구 등

3개구 4개소
22,223

주민의 생활불편 인

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 해소,

도시의 체계 인 계획·리를

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

-

3)소규모 단 토지 해제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 사유서

도면번호 치
면

(㎡)
변경사유 비 고

①
랑구 망우동

83일
3,316

로1류(20m,망우로)에 의해

발생된 “소규모 단 토지”의

개발제한구역 해제

랑1

②
랑구 신내동

385일
2,637

로3류(30m,용마산로)

로1류(20m, 화산로)에

의해 발생된 “소규모

단 토지”의 개발제한구역 해제

랑2

③
노원구 상계동

산117-3일
8,880

로2류(20m,수락산로)로

인해 발생된 “소규모

단 토지”의 개발제한구역 해제

노원1

④
강동구 상일동

435-1일
7,390

로2류(50m,천호 로)와

로3류(25m,천호 로길)에

의해 발생된 “소규모

단 토지”의 개발제한구역 해제

강동1



4)소규모 단 토지 해제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 상 토지조서

① 랑구 ( 랑1)

구 분 주 소 지 목 소유자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랑구 망우동 80-5 답 윤은주 외 1인 200 109 랑1

2 랑구 망우동 81-2 황춘기 227 220 랑1

3 랑구 망우동 82-10 구거
서울특별시

랑구
76 62 랑1

4 랑구 망우동 83 답 임희천 외 1인 1,136 1,118 랑1

5 랑구 망우동 83-4 지 김윤태 외 1인 329 329 랑1

6 랑구 망우동 83-5 지 김윤태 외 1인 330 330 랑1

7 랑구 망우동 83-8 임야 김윤태 외 1인 210 210 랑1

8 랑구 망우동 83-9 임야 김윤태 외 1인 200 200 랑1

9 랑구 망우동 83-10 임야 김윤태 외 1인 200 200 랑1

10 랑구 망우동 236-3 도로
서울특별시

랑구
1,221 69 랑1

11 랑구 망우동 241-16 도로
서울특별시

랑구
2,420 48 랑1

12 랑구 망우동 산36-4 도로
서울특별시

랑구
1,697 271 랑1

13 랑구 망우동 83-11 임야 김주임 외 1인 150 150 랑1

합 계 - - - 3,316 -



② 랑구 ( 랑2)

구 분 주 소 지 목 소유자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랑구 신내동 377-4 도로 국(건설부) 1,115 59 랑2

2 랑구 신내동 379-5 도로 서울특별시 4,641 8 랑2

3 랑구 신내동 383-5 박원규 174 174 랑2

4 랑구 신내동 383-6 서울특별시 14 14 랑2

5 랑구 신내동 384-1 답
박경애 외

3인
1,051 2 랑2

6 랑구 신내동 384-6 지 박종선 330 330 랑2

7 랑구 신내동 384-8 답 박종선 255 255 랑2

8 랑구 신내동 385 답
박원규 외

1인
1,027 945 랑2

9 랑구 신내동 385-7 지
박원규 외

1인
330 330 랑2

10 랑구 신내동 385-8 답 박원규 221 214 랑2

11 랑구 신내동 386-2 답 박원규 226 226 랑2

12 랑구 신내동 386-7 답 서울특별시 209 38 랑2

13 랑구 신내동 394-3 도로 서울특별시 3,268 37 랑2

14 랑구 신내동 396-21 지
서울특별시

랑구
20 5 랑2

합 계 - - - 2,637 -



③ 노원구 (노원1)

구 분 주 소 지 목 소유자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노원구 상계동 637-135 지 이화기 329 329 노원1

2 노원구 상계동 산117-3 임야
오경원 외

10인
112 112 노원1

3 노원구 상계동 산118-3 도로
서울특별시

노원구
5,992 142 노원1

4 노원구 상계동 산118-4 임야
이상용 외

1인
1,979 1,979 노원1

5 노원구 상계동 산122-6 임야
윤옥희 외

2인
1,108 1,108 노원1

6 노원구 상계동 산123 임야 국(산림청) 289 289 노원1

7 노원구 상계동 산124-4 과수원 이화기 1,811 1,811 노원1

8 노원구 상계동 산124-6 과수원
조성종 외

1인
1,410 1,410 노원1

9 노원구 상계동 산124-8 과수원 이화기 1,700 1,700 노원1

합 계 - - - 8,880 노원1

④ 강동구 (강동1)

구 분 주 소 지 목 소유자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강동구 상일동 435-1 하천 서울특별시 3,445 44 강동1

2 강동구 상일동 444-1 잡종지 강릉유씨 종회 1,149 1,149 강동1

3 강동구 상일동 445 잡종지 강릉유씨 종회 2,136 2,136 강동1

4 강동구 상일동 446-1 박 주 1,279 1,279 강동1

5 강동구 상일동 446-2 답 박 주 479 479 강동1

6 강동구 상일동 447-2 박 우 1,681 1,681 강동1

7 강동구 상일동 462-2 답
애런슨 다 네

진
69 69 강동1

8 강동구 상일동 463-5 하천 서울특별시 360 360 강동1

9 강동구 상일동 463-6 하천 서울특별시 144 144 강동1

10 강동구 상일동 463-7 하천 서울특별시 49 49 강동1

합 계 - - - 7,390 -



5)소규모 단 토지 해제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 상지 황

① 랑1

연
(㎡)

단 시

1 3,316 로1

  
랑  망우동

83 

도시

계

한보 역

상 역

지 목 , , 답

비 톱 1 ․ 2 ․ 3등

공 지 13.6%

사 지 86.4%

건 식 (2)

용

행태
건 , 나 지

주변 병원

학 , 공원

도 비 톱등



② 랑2

연
(㎡)

단 시

중로1류(20m) 봉화산길

2 2,637

도로

( 로3 , 

로1 )

  
랑  신내동

385 

도시

계

한보 역

학 경 생 역

지 목 , 답

비 톱
3 ․ 5등

도로

공 지 14.2%

사 지 85.8%

건 식 (1)

용

행태
건 , 나 지

주변 아 트

 근생시

도 비 톱등



③ 노원1

연
(㎡)

단 시

3 8,880 로2

  
원  상계동

산117-3 

도시

계

보 산지

학 경 생 역

지 목 , 과

비 톱 2등

공 지 4.9%

사 지 95.1%

건 가건 (2)

용

행태
지

주변 아 트

수락산

도 비 톱등



④ 강동1

연
(㎡)

단 시

대로3류

4 7,390
로2
로3

  
강동  상 동

435-1 

도시

계

폐 매립시

한지역

지 목 , 

비 톱 3등

공 지 8.1%

사 지 91.9%

건 -

용

행태
비닐하우스

주변 훼 VH

주 , 주택

도 비 톱등



○ 경계선 통 지 해제도서

1)자치구별 황

구 분 필지수 (개) 면 (㎡) 비율 (%)

합 계 113 5,304.0 100.00

종로구 20 672.0 12.68
진구 15 1,129.6 21.30
랑구 1 63.1 1.19

성북구 5 166.7 3.14
강북구 2 25.0 0.47

도 구 28 1,112.9 20.98
노원구 4 476.4 8.98
은평구 11 292.7 5.52

구로구 16 506.6 9.55
천구 1 1.1 0.02
서 구 5 377.6 7.12

강남구 3 385.8 7.27
송 구 1 9.4 0.18

강동구 1 85.1 1.60

2) 치도



3)경계선 통 지 결정조서

구 분 치
면

(㎡)
변경사유 비 고

변 경
서울시 종로구 등

14개구 113개 필지
5,304

주민의 생활불편 인

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 해소,

도시의 체계 인 계획·리를

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

-

4)경계선 통 지 토지조서

① 종로구 (20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종로구 구기동 53-38 165 29.7 종로1

2 종로구 구기동 53-46 17 7.0 종로1

3 종로구 구기동 53-49 102 42.2 종로1

4 종로구 구기동 53-61 12 2.6 종로1

5 종로구 부암동 29-6 218 108.5 종로2

6 종로구 부암동 29-8 350 67.8 종로2

7 종로구 부암동 29-14 43 21.1 종로2

8 종로구 부암동 31-9 40 7.7 종로2

9 종로구 부암동 33-2 317 0.1 종로2

10 종로구 부암동 34 33 0.4 종로2

11 종로구 부암동 46-10 96 18.1 종로2

12 종로구 부암동 185-19 192 2.2 종로3

13 종로구 부암동 322-22 17 17.0 종로4

14 종로구 부암동 386-2 임 547 77.3 종로3

15 종로구 평창동 234-15 360 66.7 종로5

16 종로구 평창동 234-27 268 34.4 종로5

17 종로구 홍지동 36-14 311 143.1 종로3

18 종로구 홍지동 133-3 430 5.8 종로3

19 종로구 홍지동 133-6 198 1.7 종로3

20 종로구 홍지동 133-9 129 18.6 종로3

합 계 - - 672.0 -



② 진구 (15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진구 곡동 72-16 139 23.5 진1

2 진구 곡동 72-24 135 126.8 진1

3 진구 곡동 72-25 120 83.3 진1

4 진구 곡동 72-26 81 10.3 진1

5 진구 곡동 73-4 117 53.0 진1

6 진구 곡동 73-10 184 45.2 진1

7 진구 곡동 73-120 116 99.9 진1

8 진구 곡동 104-23 154 3.3 진1

9 진구 곡동 104-38 122 0.9 진1

10 진구 곡동 104-39 122 25.2 진1

11 진구 곡동 104-46 199 81.0 진1

12 진구 곡동 104-47 221 171.5 진1

13 진구 곡동 104-48 213 209.3 진1

14 진구 곡동 104-49 207 148.7 진1

15 진구 곡동 104-43 도 47.7 47.7 진1

합 계 - - 1,129.6 -

③ 랑구 (1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랑구 면목동 527-145 589 63.1 랑1

합 계 - - 63.1 -



④ 성북구 (5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성북구 정릉동 879 43 6.5 성북1

2 성북구 정릉동 880-22 307 18.6 성북1

3 성북구 정릉동 955-8 195 46.4 성북1

4 성북구 정릉동 955-9 205 71.2 성북1

5 성북구 정릉동 957-17 264 24.0 성북1

합 계 - - 166.7 -

⑤ 강북구 (2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강북구 수유동 588-15 102 13.0 강북1

2 강북구 우이동 88-1 잡 169 12.0 강북2

합 계 - - 25.0 -

⑥ 도 구 (28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도 구 도 동 131 294 36.2 도 1

2 도 구 도 동 576-37 195 5.0 도 2

3 도 구 도 동 576-40 198 30.0 도 2

4 도 구 도 동 576-41 216 30.6 도 2

5 도 구 도 동 576-42 87 18.6 도 2

6 도 구 도 동 576-43 266 8.5 도 2

7 도 구 도 동 578 215 49.7 도 2

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8 도 구 도 동 578-1 215 33.9 도 2

9 도 구 도 동 578-2 310 14.1 도 2

10 도 구 도 동 586-1 99 29.4 도 2

11 도 구 도 동 586-27 182 3.2 도 2

12 도 구 도 동 598-4 405 7.7 도 1

13 도 구 도 동 599-23 898 139.6 도 1

14 도 구 도 동 599-32 167 1.0 도 1

15 도 구 도 동 599-33 68 1.0 도 1

16 도 구 도 동 599-37 346 31.3 도 1

17 도 구 도 동 599-38 111 15.6 도 1

18 도 구 도 동 599-39 176 94.4 도 1

19 도 구 도 동 604 188 0.1 도 1

20 도 구 도 동 604-1 240 79.1 도 1

21 도 구 도 동 604-3 145 14.4 도 1

22 도 구 방학동 599 92 43.6 도 3

23 도 구 방학동 599-1 194 7.8 도 3

24 도 구 방학동 599-5 590 0.9 도 3

25 도 구 방학동 599-7 626 312.6 도 3

26 도 구 방학동 602-25 267 46.6 도 3

27 도 구 방학동 602-28 315 48.9 도 3

28 도 구 문동 532-4 635 9.1 도 4

합 계 - - 1,112.9 -



⑦ 노원구 (4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노원구 공릉동 52-5 562 105.6 노원1

2 노원구 공릉동 27-10 469 57.7 노원2

3 노원구 공릉동 27-12 종 331 38.5 노원2

4 노원구 상계동 133 답 575 274.6 노원3

합 계 - - 476.4 -

⑧ 은평구 (11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은평구 갈 동 6-72 229 45.7 은평1

2 은평구 갈 동 6-123 89 3.3 은평1

3 은평구 갈 동 산3-4 임 80 8.1 은평1

4 은평구 갈 동 산3-6 임 198 26.0 은평1

5 은평구 불 동 23-26 102 1.2 은평2

6 은평구 불 동 23-84 149 40.4 은평2

7 은평구 불 동 31-6 178 69.9 은평2

8 은평구 불 동 31-7 175 35.9 은평2

9 은평구 불 동 55 350 26.1 은평3

10 은평구 불 동 471-39 208 28.6 은평3

11 은평구 불 동 산135-2 임 298 7.5 은평1

합 계 - - 292.7 -



⑨ 구로구 (16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구로구 개 동 295-3 종 327 9.5 구로1

2 구로구 개 동 298-13 206 0.3 구로1

3 구로구 오류동 145-10 117 2.0 구로3

4 구로구 오류동 145-11 215 40.5 구로3

5 구로구 오류동 145-85 112 9.9 구로3

6 구로구 오류동 145-113 284 60.6 구로3

7 구로구 오류동 145-122 205 76.6 구로3

8 구로구 오류동 145-179 117 13.4 구로3

9 구로구 오류동 147-24 179 4.8 구로3

10 구로구 오류동 156-86 701 70.6 구로3

11 구로구 오류동 216-2 235 109.7 구로2

12 구로구 오류동 295 684 38.0 구로2

13 구로구 온수동 86-10 436 25.1 구로4

14 구로구 온수동 86-11 278 32.0 구로4

15 구로구 온수동 89-2 460 2.3 구로4

16 구로구 온수동 89-8 572 11.3 구로4

합 계 - - 506.6 -

  천구 (1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천구 시흥동 산10-5 임 23 1.1 천1

합 계 - - 1.1 -



  서 구 (5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서 구 내곡동 1-684 295 74.1 서 1

2 서 구 내곡동 1-1875 374 133.1 서 1

3 서 구 내곡동 20-31 95 19.8 서 2

4 서 구 염곡동 316-1 793 3.8 서 3

5 서 구 염곡동 321 655 146.8 서 3

합 계 - - 377.6 -

  강남구 (3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강남구 세곡동 17 임 668 296.6 강남1

2 강남구 율 동 124-3 제 60 21.5 강남1

3 강남구 율 동 130-10 임 139 67.7 강남1

합 계 - - 385.8 -

  송 구 (1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송 구 마천동 1-28 276 9.4 송 1

합 계 - - 9.4 -

  강동구 (1개소)

구 분 주 소 지목
공부면

(㎡)

GB해제

면 (㎡)

도면

번호

1 강동구 둔 동 104-3 905 85.1 강동1

합 계 - - 85.1 -



 견 내 용 검   사항 비고

나.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사항

 견 내 용 검   사항 비고

울

시

민담

당

○ 랑  망우동 83 지  1개 는 규  

단 지  한보 역에 포함  지가 

어, 후 지 단 계  수립시 한보

역 련  필

○ 개 한 역 해 시 에  

사항  아니  향후 지 단 계  

수립시 한보 역 련  

하겠

리

책
과

○ 순 과 경 복  한 빗 리시  

 사업계 에  필

○ 향후 개 계  수립시 사업계 에 

록 하겠

역

사

재

과

○ 개 한 역 해 상  로  5필지, 

 4필지, 원  2필지는 상변경허용

 내 

○ 로  8필지는 울특별시 재 보 례에 

라 향후 건 공사시 향  검  상

○ 4 안  지 사지역 로 보 사항

행필

○  시 에  사항  아니  

   향후 개 계  수립  건 공사시

   록 하겠

경 

책

과

○ 연지  지 10% 상, 상 한 

생태  30% 상 지 계 수립

○건 신 로 한 실가스 등 책마련

○ 수안  보계 수립

○ 색 통  계 수립하여 진

○ 개 한 역 해 시 에  

사항  아니  향후 개 계  수립

시 록 하겠

련

랑

○ 신내동 383-6 , 망우동83  도로 

경계  개 한 역 해  경계  

○ 망우동 82-2  개 한 역 해   지

단 계 역 포함 여  

○ 목동 527-145 개 한 역 경계 

○ 지역 경계에 하여 보 하겠  



련

도

 

○ 개 한 역 경계  통 지 해 시  

 시 에   1,000㎡ 하 지로 검

어야 함

○ 공공주도로 루어진 지 리 사업지

내 경계  통 지는 도시 리계  지  

목  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 로  

해  상에 포함하여야 함

○ 경계  통 지가 개 한 역에 는 

 비  등에 계없  는 

필지  해  검  필

○ 경계  통 지는 련 규에 

하여 개 한 역  지  당시 또는 

해  당시  지   1천

곱미  하  필지로 규 함

○ 지 리사업에 한 경계  

통 지는 다수 해 상에 포함

었 나, 필지는 통 지 해  

척 상

○ 개 한 역에 는  

비  고려하지 않 시 양 한 

산림훼   지역  과도한 특  

등  상 어 개 한 역해  척

미

강

남

○  해  상 지에   우리  해당 

여 55필지에(  58필지 ) 하여도 해  

상 로 포함시켜 주시  람

○ 당  강남 에  하여  결과 16

필지만 해  검 상 었 ,  

해 척 (공공시 지  경평가

1,2등 )에 해당 어 함

미

련

울

림

리

○ 향후 개 계  수립시 에 산지  용하고  

하는 경우 산지 리  14  규 에 한 

별도   등 차  행하여야 함

○ 향후 개 계  수립시 차 행 록 

하겠

민

원

사

항

진2

숙

○  경계  통 지 개 한 역 해

건  원  상계동 133 지  연 한 

129 지 해  청 

○ 원  상계동 129 지는 경계  통

지 해 척 에 해당 어 함 미

순

○  원지동 238-3 지 개 한 역 해  청 ○ 본 상지는 공공시 (도로,철도,하천

개수로)에 해 단  규  단

지에 해당하지 않

미

○  원지동 238-1 지 규  단 지에 

한 개 한 역 해  청 
○ 본 상지는 공공시 (도로,철도,하천

개수로)에 해 단  규  단

지에 해당하지 않

미


